
       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 

       2.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('16.11.28.)한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안에 대하여 다

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'17.9.1.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별도의 회신이 없

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 다     음 -  

  ㅁ 법안 주요내용 : 감사원,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지방공사·공단 임

직원에 대하여 직무관련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때에는 10일 이내에 

공사의 사장 또는 이사장에게 해당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

 

  ㅁ 제출 서식

 

  

붙임 :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「지방공기업법」일부개정법률안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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